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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

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.

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사고를 

계기로 지반침하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·대비하여 국민의 불안감을

해소하기 위해 도입*되었습니다.

* 법률 제정(`16.1월) 및 시행(`18.1월)

□ 국토교통부는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“지하안전영향평가” 제도의 

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ㅇ 공사규모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절차를 간소화

하고, 검토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검토절차 개선방안을 다

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,

ㅇ 지하안전영향평가 작성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검토기간을 단축하기

위해 영향평가 작성 표준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매일경제, 4.8.) >
◈ 지하안전평가 새 규제...“착공 반년 늦어져” 패닉

- 국토부, 작년 1월부터 시행, 서울 전역 직원 두세명이 관리, LH 등 외부검
토도 한달 이상, 수도권사업 99% 반려 당해, 통과 못하면 착공·분양 불가능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건설안전과 최용철 사무관(☎ 044-201-35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